
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[별표 11] <개정 2024. 12. 17.>

중요도 및 중요도계수(제56조제2항관련)

중요도 특 1 2 3

건축물의 용

도 및 규모

1.연면적 1,000m2

이상인 위험물 저

장 및 처리 시설

ㆍ국가 또는 지방

자치단체의 청사

ㆍ외국공관ㆍ소방

서ㆍ발전소ㆍ방송

국ㆍ전신전화국ㆍ

국가 또는 지방자

치단체의 데이터

센터

2. 종합병원, 수

술시설이나 응급

시설이 있는 병원

1. 연면적 1,000㎡미만인 

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

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

체의 청사ㆍ외국공관ㆍ소

방서ㆍ발전소ㆍ방송국ㆍ전

신전화국, 중요도(특)에 

해당하지 않는 데이터센

터 

2. 연면적 5,000㎡이상인 

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

ㆍ전시장ㆍ운동시설ㆍ판

매시설ㆍ운수시설(화물터

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

함)

3. 아동관련시설ㆍ노인복

지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

근로복지시설

4. 5층 이상인 숙박시설

ㆍ오피스텔ㆍ기숙사ㆍ아파

트ㆍ교정시설

5. 학교

6.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

두 없는 병원, 기타 연면

적 1,000㎡이상인 의료시

설로서 중요도(특)에 해

당하지 않는 건축물

1. 중요도 

(특), (1), 

(3)에 해당

하지 않는 

건축물

1. 농업시

설물, 소

규모창고

2. 가설구

조물

중요도계수 1.5 1.2 1.0 1.0

비고: 중요도(특)에 해당하는 데이터센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축이나 운영에 관한 권한 

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한 데이터센터를 포함한다.


